






















































(제3자 뇌물제공죄)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부정한 청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직무나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는 뇌물죄의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판 2001도970).

(배임수·증재죄)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판 2012도535).









·

·

·

· ·

·

· ·



· · ·

· ·

· ·













































































① ②

③계약 관련 의무,부담 전가 ④소속,산하기관에 부당한 업무,인력,예산 전가



① ②

③계약 관련 의무,부담 전가 ④소속,산하기관에 부당한 업무,인력,예산 전가



① ②

③계약 관련 의무,부담 전가 ④소속,산하기관에 부당한 업무,인력,예산 전가



① ②

③계약 관련 의무,부담 전가 ④소속,산하기관에 부당한 업무,인력,예산 전가



①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신체적,정신적 고통, 근무환경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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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내면
퇴직자 선물은

언제나 허용되는가?
















































































